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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대와 실행에 

관한 연구: EU 사례를 중심으로

1)이  종  서*

Ⅰ. 서론 

냉전 종식 이후 지역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세계는 블록

별 역내 공동관세 및 시장 개방을 통한 하나의 시장 형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시장 형성은 자연스럽게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국경을 넘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다. 세계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기업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고 기업들의 이윤추구 과정에

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 또한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국가 또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확

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한편,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 제공자로 몰린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스스로 방어

전략 기재로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기업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제기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이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자본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펀드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und, SRI)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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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Grayson and 

Nelson, 2013).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국가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위해 탄생하였다. 

기업은 크게 정부,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로 구분되는 사회 행위자 그룹

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각 그룹의 행위자들은 기업이 생존에 필요한 중요

한 자원을 통제한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통제하고 사

업과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통제한다. 투자가들은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본의 공급과 법률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기업은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들 이해관계자들과

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게 되면서 비즈니스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 기준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 번째는 공정한 가격지불, 뇌물수수

금지, 원자재나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 이를 통한 하청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강제화 등 원자재 구입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두 번

째는 공정한 임금, 노동자의 복지, 인권존중, 인종차별 금지, 성적 차별 없는 

고용 원칙 준수, 작업장의 안전과 환경 향상, 지역 법률과 관습 존중, 환경오

염물질 유출 통제 등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준수, 세 번째는 투명경영 

및 정보 공개 등 기업경영 관련 개선 요구, 네 번째는 가격담합금지 등 경쟁

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다섯 번째는 사회에 대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운

송방법 선택 등 판매 및 운송관련 사회적 책임, 여섯 번째는 기부금, 지역봉

사활동 등 기업 마케팅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등이 등장하였다(이장원·이

민동·강영희, 2006; David, 2016). 

기업에 대한 투자선호도가 변함에 따라 이를 기업들이 수용하게 된 원인

은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와 국제기구의 압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기업들이 환경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1980년대 이후 시민

운동의 압력과 이에 힘입은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규제의 강화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함께 지배구조상의 책임까지 더해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대와 실행에 관한 연구(이종서)  ∙ 7

른바 ‘환경, 사회, 그리고 통치(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원칙을 강조하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문제와 함께 국경을 넘어 세계 공통의 화두가 

되었다. 그 결과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국제노

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다국적기업선언 등 국제기

구에 의해 기업 활동 책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졌다. 이외에 EU와 

같은 지역공동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전

개되고 있다. EU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1995년 ‘사회적 소외 방

지를 위한 유럽기업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선언의 결과 집행위원회는 

사회화합을 위한 유럽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CSR 유럽’이라는 조직

을 출범시켰다. 이후 2006년 집행위원회는 ‘CSR에 관한 새로운 소통(A New 

Communication on CSR)’을 위한 유럽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여 기업의 사

회적 책임 전략 청사진을 제시했고 회원국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마련과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같은 시기 집행위원회는 ‘CSR유럽동맹’을 발족시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을 위한 10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했다. CSR유럽동맹의 목표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기업경영관행의 주류로 통합시킴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성, 

지속가능한 성장, 인간적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U는 EU

와의 FTA를 비롯한 시장의 완전개방이라는 압력에 맞서고 역내기업들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목적 하에 역외 기업에게 필

요한 자원을 부분적으로 통제해야만 한다. 그 결과 최근 집행위원회는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공공조달 참여가능 기업의 필수요건으로 결정

하였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국제적 규

범 및 특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최근 EU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동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확대 적용 사례를 검토한

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EU의 사회적 책임 확대적용이 한국의 대유럽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장벽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를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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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기구의 CSR 규범화 동향

학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보웬(Bowen)은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맞게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

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는 의무”하고 정의하였다(Bowen, 

1953). 캐롤(Carrol)은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ies),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ies),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ies), 자선

적 책임(philanthropy responsibilities)의 네 부분의 피라미드 모형으로 나누

어 생각해 기업의 사회업적을 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Carroll, 1991).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기업들이 사회적, 환경적 관심사를 자신의 기업운영

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자발적으로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하

였다.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제품과 서비스

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의

미한다(Johnson, 1971; Davis, 1973; McWilliams and Siegel, 2001). 기업의 

법적 책임은 기업 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

라고 할 수 있다(Kinderman, 2017).

1. OECD 차원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들의 이

익을 고려한 경영활동과 방침을 의미하며 이는 재무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

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존슨(Harold Johnson)은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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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가 부여한 기업의 역할 속에서 사회의 규범을 실행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Johnson, 1971: 

51). 데비스(Keith Davis)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연관시켜 정의한다. 기업

은 기업의 결정이 전통적인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Davis, 1973: 312-322). OECD

는 2004년 발표한 ‘기업거버넌스 원칙’ 보고서를 통해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

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OECD 국가들의 약 250개의 기업들이 윤리강

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의 공정근로협회(Fair Labor Association)

가 설립되었고 영국에서는 공정무역관행(Fair Trading Initiative)이 법제화되

었다(McWilliams and Siegel, 2001). 

OECD 차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첫째, 공정한 경쟁, 둘째, 법률 

준수, 셋째, 차별 없는 고용, 넷째, 노동권 보호, 다섯째, 환경보호, 여섯째, 

기업시민권 등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는 다음과 같은 결

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기업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킨

다. 둘째,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을 높인다. 셋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인다. 넷째, 위기에 대응하기보다 예방을 강조한다. 다섯째,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압력을 느끼게 한다는 것 등이다(이영면·박상언, 

2007: 211).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에는 고용과 산업적 관계를 비롯한 기업윤리, 인권, 환경, 정보공개, 뇌물수

수 퇴치, 소비자 이익, 과학과 기술, 경쟁, 과세 등의 모든 주여 분야에서 다

국적 기업에 대한 일련의 자발적 권고가 들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고수하

는 정부들은 이를 자신의 영역내지지 영토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에게 

장려할 것을 약속했다. 

OECD 차원의 사회적 책임에는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포함한다.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는 피고용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양질의 

일자리가 포함된다. 양질의 일자리란 고용,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충분

한 보상, 작업장의 안정성 유무, 만족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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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회적 대화에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이익 보

호를 위해 사용자 또는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2. UN과 ILO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

UN은 1999년 이래로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화(Globalization with a 

Human Face)’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인간적 고용(Employment 

with a Human Face)’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Budd, 2004). UN

과 ILO는 단지 기업들의 자율적 책임으로 사회적 책임 논의에는 한계가 있

을 것을 예상하여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하였다. 특히 인권의 글로벌 기준은 

작업장 안전 및 건강유지, 아동노동 제한, 강제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 단

체권, 단체교섭권, 적정임금 지급, 원주민의 권리, 교육훈련, 뇌물금지, 내부

자 고발 보호를 강조하였다. 또한 UN과 ILO는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관

련된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고용계약 및 고용형태, 주당 최장 

근로시간, 휴식시간, 교육훈련, 징계, 규모축소, 일시해고, 성희롱, 모성보호, 

차별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이장원·이민동·강영희, 2006). 아래 <표 

1>은 ILO가 규정한 주요 인권 및 노동권 보호에 대한 조항이다. 

ILO에서 정한 189개 협약과 205개의 권고 중 8개 핵심협약(근로자의 기본권리):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아동노동, 차별금지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1948년)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1949년)

-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930년)

-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951년)

-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957년)

-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58년)

-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73년)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년)

- 제188호: 어선근로 협약(2007년)

제189호: 가사노동 협약(2011년)

*자료:https://www.globalreporting.org/Pages/default.aspx; 

https://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검색일: 2019.7.20)

<표 1> ILO 인권 및 노동권 보호에 대한 주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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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논의는 ILO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ILO는 OECD와 함

께 핵심적인 노동기준(‘core’ set of labour standard)을 제시하였다. 이들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지침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센터인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s)도 유엔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과 함께 사회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GRI는 세리즈(CERES)와 텔루스 연구소(Tellus Institute), 유엔환경계획(UNEP)

이 공동사업의 형태로 1997년에 창설한 기구로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

하였다. 기업들은 세리지의 환경책임 원칙에 입각해 사회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책임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환경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성, 

경영구조의 영역까지 포함한 지속가능보고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면서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의 이윤, 사회, 환경적인 측면, 즉, 트리

플 보텀 라인(Triple Bottom Lines, TBL)에 따른 경영활동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보고 기준이다.1) GRI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Organizational Stakeholder라는 이해관계자

위원회와 Technical Advisory Committee라는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침개발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GRI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침

을 지속적으로 수정발표하고 있다. 

3. GRI 가이드라인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UN의 협

력기관이다. 기업들은 GRI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간행물을 발간해 제출한다. 

가이드 라인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범주에 걸

쳐 분류돼 있다. 그 동안 회계보고서나 환경보고서를 각각 내오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부문까지를 포함하는 GRI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참여기업이 급

1) http://www.globalreporting.org/NR/rdonlyres/ED9E9B36-AB54-4DE1-BFF2-5F735235CA44/

0/G3_GuidelinesENU.pdf (검색일: 20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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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고 있다. GRI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G250(포춘 500대 기업 중 가장 큰 250) 중 89%

가 GRI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임석준·모리나, 2019).

GRI는 사회보고 혹은 CSR보고의 가이드라인으로 트리플 보텀 라인 보고 

시스템을 사용한다. GRI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TBL 보고서’, ‘비(非)재무 보

고서’, ‘CSR 보고서’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보통 트

리플 보텀 라인은 재무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즉 세 가지 ‘보텀 

라인’을 통합한 기업보고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기존의 이윤, 투자 수익률, 

주주가치론에 기반을 둔 계산을 넘어서 사회와 환경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투자결과 분석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한다. 따

라서 트리플 보텀 라인의 요소를 포괄적으로 살피는 기업은 총 비용을 계산

해 경제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과 비영리단체, 정

부기관이 트리플 보텀 라인 성과 측정을 이용하고 있다.

GRI는 스스로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업의 영향을 내외부 이해관계자

들이 이해하고 그 영향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기구’라고 정

의하고 있다. GRI는 지속가능 보고서의 기준을 지정하고 기업이 이해관계자

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환경성을 포함한 비재무 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 

확립 또한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250대 기업 중 92%가 지속가능 관련 정보

를 공개하는데, 그중 74%가 GRI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GRI 데이터베

이스에는 2만3,000개 이상의 GRI 보고서가 저장되어있다. 보고서를 내는 기

업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

는 등 심혈을 기울인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로 인해 

환경의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저개발국가의 인구증가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과 기

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식과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발전은 성장과 동시

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과 관리방식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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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GRI의 목표이다. 

2000년 GRI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G2, G3, G4, 그

리고 GRI Standards(이하, GRI 표준)로 가이드라인이 발전해왔다. 최근까지 

사용했던 GRI 가이드라인은 2013년에 GRI가 제시한 G4였다. G4가이드라인

은 일반표준공개와 특정표준공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대다수 기업이 지

속가능보고서 작성 시 사용하는 지속가능경영 지표가 바로 GRI의 가이드라

인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G4는 효력이 없어졌고 GRI 표준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속가능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표준이 된 것을 의미

한다. GRI 표준은 공통 표준과 특정주제 표준을 포함한 총 36개의 표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에는 기초(Foundation), 일반 

공시(General disclosures), 경영 접근(Management approach)이 포함된다

(Fernandez-Feijoo and Blanco 2014: 244–254).

GRI 프로세스 워킹그룹에는 스타벅스 커피, BP, Bayer, AG,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Hewlett Packard, Price Water House Coopers, 

UNEP 등 18개 조직이 참여하였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GRI 3.0과 4.0의 가

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2) 현재는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the Netherlands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VROM)가 가장 큰 후원자이다. 

GRI 3.0의 목표는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등 세 가지 측

정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책임관련 총 141개의 항목에 따라 작성

되었다. 공공기관, 금융, 물류, 관광, 통신, 자동차산업 등은 별도 산업지침이 

2)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UN Foundation, World Bank,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Ford Foundation,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Rockefeller Brothers Fund, Spencer T. and Ann W. Olin Foundation, 

United State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V. Kann Rasmussen Foundation, 

the Soros Foundation, and governmental bodies from the United Kingdom, 

Sweden, Germany, and Australia 등도 상당 액수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http://www.globalreporting.org/AboutGRI/Funding/ (검색일: 201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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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었다. 이후 2014년 GRI 4.03) 지속가능한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포하였다. 아래 <표 2>는 GRI 4.0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 GRI 4.0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보고내용과 보고품질을 결정하는 지속가능성보

고 시 준수해야 할 10가지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보고원칙(Reporting Principles)

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조직

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측정내용 수행기준

환경적 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원재료(Materials)
에너지(Energy)
물(Water)
생물다양성(Biodiversity)
폐기물 및 쓰레기(Emission, Effluents, and Waste)
제품과 서비스(Products and Service)
규제위반(Compliance)
운송(Transport)
환경보호관련지출과 형태에 따른 투자(Overall)

인권
(Human Rights)

관리관행(Management Practices)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아동노동금지(No Child Labor)
강제노동(Forced and Compulsory Labor)
징계관행(Disciplinary Practices)
원주민권리보호(Indigenous Rights)

고용관행 및 
기준충족 일자리

(Labour Practices, 
Decent Work)

고용(Employment)
노사 및 고용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직업건강과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다양성과 평등(Diversity and Opportunity)

사회
(Society)

지역사회기여(Community)
부패방지(Corruption)
공공정책참여(Public Policy)
반경쟁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생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소비자 건강 및 안전(Customer Health and Safety)
제품과 서비스(Products and Services)
마케팅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고객사생활보호(Customer Privacy)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

<표 2> GRI 4.0의 목표 및 수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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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 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

1999년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 비즈니스 리

더들에게 사회 윤리와 국제환경 개선을 위해 UN 리더들과 기업들이 협조해

서 새롭게 발의한 UN 글로벌 컴팩트는 UN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에 의

해 발의되었다. 기업 경제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국제상황 속

에서 UN과 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 경제의 지속적 균형 발전을 이루려

는 새로운 시도였다(Sagafi-nejad, Dunning, 2008). 2000년 7월 뉴욕 UN본

부에서 개최한 글로벌 컴팩트 창설 회의에 세계의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기업, UN 기구, 노동 시민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후 UN 글로벌 컴팩

트는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UN 글로벌 컴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한

다. 무엇보다도 기업과 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비록 법적 강제력이 없고. 감시 및 강요 또한 없기 때문에 이 협약을 기

업을 위한 값싼 블루워시(Bluewsh)4)정도로 생각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

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구는 자발적 참여를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다. UN 글

로벌 컴팩트의 목표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기업 경영전략과 그 이행과정

을 통해 UN 글로벌 컴팩트의 기본 원칙이 시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고, 

4) 톰 소여(Tom Sawyer)의 모험에서 시작한 화이트위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블루

위시(Bluewash)는 기업들이 UN의 청색 깃발 및 인도주의적 필요와 평화에 

관한 UN의 노력으로 얻게 될 국제적 신임도와 연관되려 애쓰는 것을 의미한

다. 비슷하게는 그린워시(Greenwash)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환경친화적인 것

으로 인식되게끔 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Economic 
Performance)

시장반영(Market Presence)
간접적 경제적 영향(Indirect Economic Impacts)

* 자료: Standard Disclosure: Performance Indicators, http://www.globalreporti
ng.org/NR/rdonlyres/DDB9A2EA-7715-4E1A-9047-FD2FA8032762/0/G3_Quick
ReferenceSheet.pdf에서 재구성



16 ∙  국제학논총 제30집 

다른 하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Rasche and Kell, 2010). 2019년 

현재 UN 글로벌 컴팩트는 160개국의 9,500 기업 및 조직이 가입되어 있다.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The Ten Principles)은 다음과 같다. 이 원

칙들은 세계 인권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부패방지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UN 글

로벌 컴팩트에 가입할 경우 기업의 명성관리에 유리하여 해당 기업행위에 대

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에 용이하다. 또한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 기업일 

경우 개발도상국 진출 시 기업 이윤창출 행위에 대해 현지 국가로부터 정당성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UN 글로벌 컴팩트를 통한 

다른 국가 기업, NGO 등 시민단체와 연결되는 확장기회를 얻게 되므로 기업

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Cetindamar 

and Husoy, 2007).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CEO가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약속을 표명하는 서한을 제출하고 자신들이 일한 원칙들을 어떻게 실행했는

지에 대한 사례를 최소한 1년에 하나 이상 공유해야 한다.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기준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

대한다.

*자료: 황상규, ISO 26000 제정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2010.

<표 3>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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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O 26000

ISO 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

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세계

인권선언, ILO협약,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등 

지금까지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지침을 총망라하였다. ISO 26000 지

침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

부가 ISO 26000 준수 여부를 중요한 자격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찰 참여시 경쟁업체 대비 경쟁력 확보, 둘째, 투자자, NGO, 기타 활

동가,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개선, 셋째, 브랜드 이미지, 명성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지역사회 및 환경 운동가

들과의 관계 개선, 공정 거래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등 다양한 혜택 등

이다(Hakuna, 2011: 665-718).

ISO 26000은 비정부간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이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이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규

범화되거나 수입국 또는 수입하는 기업이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ISO 26000 표준은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이 국제 표준에 어긋한 행동을 했을 경우 무역마찰

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강제 집행 사항은 아닐지라도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SO 26000의 7가지 핵심 사항은 환경, 지배구조, 공정한 운영관행, 인권, 

노동관행, 소비자 문제,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NGO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도 적용됨으로써 사회

적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ISO 26000은 단지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이나 해외진출,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에 중요한 평가 지

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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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이외에도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다우존스지수와는 별도

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DJSI는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

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지표의 위험요인에는 아동노동, 분쟁해결, 평등

권 및 차별금지, 산업안전, 해고 및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영

면·박상언, 2007: 215-216).

평가기관

및 

지표

Global 

Compact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

인권, 노동, 환경 등 10개 원칙 제시
UN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보고기준(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분야의 성과에 대한 보고프레임

워크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UN

ISO 26000

사회책임경영가이드라인: 기업,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지침 

ISO

*자료: 황상규(2010), ISO 26000 제정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표 4>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기구 평가지표

ISO는 1946년에 설립되어 2019년 현재 19,500개 이상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100개국의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162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01년 5월부터 1년 동안 ISO의 소비자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한 결과 2006년 1월부터 공식

적인 기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ISO 26000은 ISO 

9000(품질경영), ISO 14000(환경경영)과 같은 역할을 한다. ISO 9000의 규

격은 영국의 국가규격인 BS 5750을 기본으로 하였다. 5년마다 개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제조, 건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서

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드 제조업 분야에 걸쳐 적용 가능토록 개정되었

다. ISO 14000은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인증시스템으로 기업의 생산 및 서

비스 활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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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5) 한편, 

ISO 26000이 인증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대부

분의 하청업체에서는 이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

다. 기업은 제도적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아 타조직의 CSR활동, 제도 등을 모

방화, 규범화, 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모방화, 규범화가 아닌 실

질적 강제화를 통해 원청 기업의 요구를 내부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고 공언한바 있

다. 하지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

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미국 및 유럽시장 진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며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Ⅲ. EU 차원의 CSR 논의 동향

2017년부터 EU는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들이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기 시작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다양

한 관행과 제도가 탄생하였지만, 하나의 거대 경제권에서 전체 기업을 대상

으로 비재무 활동 공개, 즉 사회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EU가 처음이다. 유럽

은 환경보호 차원의 이산화탄소 배출절감을 관련법으로 제정하는 등 기업의 

5) ISO 26000 제정에 있어서 유럽이 관심을 둔 분야는 주로 인권, 노동권, 소비자 

문제, 환경, 공정한 운영관행, 조직의 지배구조 등이다. 지역사회 개발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하도록 남겨두었다. 유럽 국가

들은 제정과정 전체에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펴준 제정을 강력히 

지지했다. 유럽내 국가별로 보면 약간 상황이 다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최

종 2회의 투표에 불참하였다. 그 이유는 주로 독일의 경우 국내 해당 위원회에

서 노조들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노조가 명확하

게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http://www.isc_iso.com (검색일: 20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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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행위를 법의 제정 또는 정부의 규제를 통해 발전시켰다. 따라서 

정부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며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따라

야 할 명시적인 규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의 규범적

이고 명시적인 노력보다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 자발적인 기업의 결정이 사

핵심 주제 쟁점 사항

지배구조 

개선

∙ 의사결정과정 및 구조, 권한의 위임

* 투명성 및 윤리성 보장 환경 조성, 현재와 미래의 시대적 요구의 균형 

유지

인권

∙ 비차별 및 취약집단 고려, 인권유린 공모 회피

∙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직장에서의 기본권

* 공무원과 민간인 차별 금지, 인권유린 동조 금지, 표현의 자유 존중, 혼

인 및 가정을 이룰 권리 보장, 물과 같은 필수 자원의 접근제한 금지 

노동 관행

∙ 고용 및 고용관계,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대화

∙ 직장보건․안전, 인적개발

* 불법 노동관행에 의한 혜택 수혜 금지, 외국기업은 진출국의 고용상황 우

선 고려, 노조대표의 작업장․노동자․조직정보 접근 보장, 스트레스의 위험

성 인식

환경

∙ 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환경보호 및 복원

* 폐기물 감소, 독성화학물질 사용 공개, 재생자원 활용방안 마련, 온실

가스 대책, 환경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 풍토종 및 멸종위기종 보호 

공정운영 

관행

∙ 부패방지, 책임 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및 재산권 존중

* 부패․뇌물․갈취 행위 저지, 보복의 두려움 없는 고발제도 마련, 투명한 

로비, 윤리․환경․평등에 관한 기준을 구매․분배․계약정책에 통합

소비자 이슈

∙ 공정한 마케팅․정보 및 계약관행, 소비자보건 및 안전

∙ 소비자 서비스 및 문제 해결, 소비자정보 및 사생활 보호

* 위조․표절 금지, 상품가격의 구성 정보 제공, 리콜, 지속가능한 소비 지

향, 합리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소비자정보 보호, 적절한 소비자 

교육

지역 및 

사회적 개발

∙ 지역사회 참여, 고용창출과 기술 개발

∙ 경제발전 기여: 부와 소득 및 책임있는 투자, 교육, 문화, 보건

∙ 사회발전 기여

* 지역발전 모임에 참여, 정부관계자와 투명관계 유지, 고용확대 가능한 

기술개발, 준법업체와 도급계약, 조세의무 준수, 문맹타파, 문화장려,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자료: ISO/TMB/WG/SR N 137에서 재구성.

<표 5> ISO 26000(사회적 책임) 핵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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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순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차이가 있다(김도형·

차경천, 2015).

EU는 매년 조사를 실시해 유럽인들이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요인을 분석

하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가격이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

고, 그 다음으로는 품질, 브랜드, 디자인 등이었다. 가격은 2008년 처음으로 

1위 자리에서 내려와 5위가 되었다. 2019년 현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유전자 조

작 제품인지 여부 등이 구매결정 요인으로 가격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생산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두 번째 요인은 명성이다. 어떤 생산자도 

아동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다.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아동노동 착취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유

럽의 소비자들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문제이다. 따라서 유럽시장의 공급망에 

있는 생산자들이 유럽의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Neureiter, 2010: 9). 

유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표와 전략은 2010년 리스본 정상회담

에서 정의한 “유럽을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와 부합한다(European Commission, 2016). 2005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CSR Europe)6)이 발표한 ‘기업을 위한 유럽 로드맵 2010’

은 리스본 전략을 구체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기업을 위한 유럽 로드맵 

2010은 첫째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향하는 유럽의 기여에 대한 

우리의 비전(Our vision for a European contribution towards a sustainable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은 70개 이상의 선도적 다국적 기업들과 22개 국가

제휴 기관들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럽 기업 네트워크이다. 1995년 출범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 및 규

칙을 통합하도록 조력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

럽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유럽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서 기업의 의제를 결

정한다. 2005년 이 조직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위한 유럽 로드

맵(European Roadmap)을 발표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은 세계적, 지역

적, 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제별 전문가 집단들과의 제휴

를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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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petitive enterprise), 둘째,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 기업에 

대한 약속(Our commitments to a sustainable and competitive European 

enterprise), 셋째, EU, 회원국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비지니스적 

호소(Our Business appeal to the European Union, Government and 

Stakeholder) 등이다(Clemens-Hunt, Power, Gifford, and Malthouse, 2006). 

이 로드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상적 기업관행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련의 목표와 전략 역할을 한다. 

EU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데 그 핵심 요

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회적, 인구통계학적, 제도적, 기술적 고려

사항과 같은 요소들, 둘째, 평판, 신뢰, 운영 효율성과 관련해서 기업이 채택

한 미래 전략들, 셋째, 기업이 투자자 및 비정부 기구와 같은 이해관계자들

의 외부적 압력에 대응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기반 요소들이다. 545개의 기

업 솔루션과 140건의 네트워킹 활동에 근거한 2006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혁

신, 차이, 그리고 미래의 동향에 관한 유럽지도제작(European Cartography 

on CSR Innovations, Caps and Future Trends)’에서 유럽 전역에 걸쳐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접근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일부 증거가 수집된다.7) 이처럼 

EU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특징

으로는 이해당사자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에 집중적으로 기울이는 모습을 

들 수 있다(Kinderman, 2017). 

1. EU의 CSR에 관한 녹서 및 백서

EU 집행위원회는 2001년 5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토대(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녹서를 

발간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녹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혁신, 차이, 그리고 미래의 동향에 관한 유럽지도’ 제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이 발행한 것으로 철저한 학문적 분석이 아닌 비즈

니스 실태에 대한 분석으로 총 19페이지 가량의 문서이다. http://www.csreurope.

org/papers/en/cartography_report.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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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역내 주식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펀드 설립을 위한 주가지수를 개발하

기로 하였다. 녹서에 따르면 “기업은 자유의사에 따라 기업활동에 사회적 또

는 환경적 요청을 고려하거나 기업의 각 이해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실

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활동한다는 것은 단지 

기업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적지원, 환경과 지역사회, 각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녹서에는 인적자원관리, 업무에서의 건강과 안전, 변화에 대한 적응, 환

경영향과 천연자원에 대한 경영, 지역사회, 비지니스 파트너와 공급자 그리

고 소비자, 인권, 세계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중 이해자 포럼(Multi-stakeholder 
Forum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녹서 발표 이후 1년여의 협의 끝에 2002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가능

한 개발에 대한 기업의 기여’라는 제목의 백서가 발표되었다. 백서의 영향으

로 2002년 10월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포럼(Multi-stakeholder Forum)이 

설립되었다. 포럼에는 기업, 노동조합, NGO, 투자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해관계자 포럼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의장으로 있다. 집행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의 관행과 도구

의 혁신, 의견 수렴,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의 고용주, 기업 네트워크, 

노동조합, 비정부 기구들의 대표적인 조직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수행했

다. 점차로 이 포럼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의 주제별 

원탁회의는 축적된 경험들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후 2009년 집행위원회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진보(Progress in CSR)

에 관한 논의를 필두로 이후 경제인, 무역단체, 투자자, NGO, 학계, 공공기

관 별로 추가적 논의가 뒤따랐다. 여기에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현

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패널 1. 국제적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개와 방식에서의 유럽적 부가가치(The global dimension CSR: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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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value in global CSR processes and instruments)

패널 2. 국제적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절한 노동을 위한 공급체인

의 강화(The global dimension of CSR: Leveraging supply chains to support 

decent work)

패널 3.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Innovation and CSR)

패널 4.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Transparency and CSR)

패널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Education for CSR)

3. 사회적 책임 유럽동맹(European Allianc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자 EU에서는 2006년 3월 ‘사회적 

책임 유럽동맹(European Alliance for CSR)’을 탄생시켰다. 곧이어 열린 사회

적 책임 유럽동맹 브뤼셀 회의는 EU를 사회적 책임 우수 사례(Implementing 

the partnership for growth and jobs: Making Europe a role of excellenc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로 만들기 위하여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채택하였다.8) 여기에는 기업 및 산업 대표뿐만 아니라 고

용, 사회문제 위원들이 주요 유럽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 동맹은 공동선언에 기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접근을 명시했다. 구체적 내용은 첫째, EU 집행위원회가 기업친화적 환경을 

강화할 것이며, 둘째, 자발적 접근을 통헤 기업이 그들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과 목표를 심화할 것이며, 셋

째, 동맹은 모든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자본 이동화를 위한 정치적 우산으

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등이다. 사회적 책임 유럽동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이 잘 알려지지 않은 EU 회원국에 사회적 책임 홍

보, 둘째, 회원국들간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사회적 책임 발전 도모, 셋

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com/2001/com2001_0366en01.pdf 

(검색일: 201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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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소비자에게 사회적 책임 홍보,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지원, 넷째, 학교 교과과정에 사회적 책임 관련 과목 도입, 다섯째, 사회

적 책임의 국제적 홍보 지원 등이다. 

이 동맹은 기업의 자발적 발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

는 기업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정 혹은 의무적 발의를 명시적으

로 없앴다. 또한 동맹 조문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

럽, 비즈니스 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회(European Association of Craf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EAPME) 등의 기구들과 대등한 관

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 동맹은 이제까지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법으로 특징지어진 EU 집행위원회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접근방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사회적 책임 유럽동

맹은 일부 비정부기구와 노동조합으로부터 EU의 정책이 지나치게 기업의 이

익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노동조합총연맹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도 사회적 책임 유럽동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EU의 사회적 모델 개발

을 위해 UN Global Compact와 OECD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EU는 2011년 ‘2011~2014년 CSR을 위한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6). 동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

발적으로 더 나은 사회와 더 맑은 환경에 공헌하는 것’ 이라는 새로운 정의

를 내렸다. 이 정의는 이전에 비해 ‘자발성’에서 ‘책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정의가 확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9)

9)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1:0681:FIN:en:P

DF%20 (검색일: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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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기업의 CSR 사례

기업부문에서 두드러지는 독일만의 특징은 정부규제가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법, 복지법뿐만 아니라 환경법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운신의 폭이 

매우 좁고 규범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국가 규정 최소 기준을 지키는 

데 있어 자발성은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 독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국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규정 속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의무이므

로 자발적 참여의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기관의 통제는 세납 영역에만 국

한 된 것이 아니라 경쟁전략, 유해물질 배출 및 관리, 고객, 시민, 협력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독일도 의무적 규정 이외에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기업 측면

에서도 EU에서 강조하는 자발성을 받아들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들

기 시작한 것이다(Idowu, Schmidpeter, 2015: 125-136). 

2010년 10월 독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전향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CSR-메이드 인 

저머니(CSR-Made in Germany)로 변경하는 작업에서부터 외국 원조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위

한 교과목에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내세워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양심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교육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표적 운영사례로 독일 전자제품 기업인 지멘스

(SIEMENS)를 들 수 있다. 지멘스는 일반적 독일 기업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

임 목표 및 목적 그리고 그 의도와 운영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운영원칙은 이상과 같이 전략적 성

격을 띠며 국제사회 및 EU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 역량 

강화와 구체적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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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업의 미래 보장

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영은 경영전략의 일

환이다.

∙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은 기업적 가치, 기업의 비전, 기업 프로그램을 통

해 실현한다.

∙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모든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게 행동

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멘스에 있어 단순히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공적 관계가 아니다. 기업 스스로 기업 행동

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스스로가 그 증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적 책임은 구체적 실

체를 띄게 될 것이다. 

∙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목표에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멘스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통해 연간 운영에 대해 보고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지멘스는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에 부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컴플라이언스: 이 분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부적으로 가장 상위 개념이다.

 2. 공급자를 위한 기준: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과 세계적 행동기준으로서의 

지멘스 경영수행 가이드라인을 부합시킨다.

 3. 의료보장과 고용안정: 의료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멘스는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다.

 4. 생산자재 관리: 생산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피한다.

 5. 환경포트폴리오: 지멘스는 생산과 처리에 3가지 방식을 명시한다. 

    - 효율적 생산과 처리

    - 대체에너지 사용을 위한 장비와 구성요소

    - 환경기술

 6. 환경에 대한 영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 수자원 사용과 산업 폐기물의 

양을 적극적으로 줄인다.

 7. 교육: 미취학 아동의 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까지를 포함하는 “지멘스 제너레이션 

21”을 국제적 교육 현황에 부합시킨다.

 8. 재난구호활동: 지멘스 복지사업(SIMENS Caring Hands)을 통해 기반 시설 구축, 

기술 경험전수, 현금기부 등을 진행한다.

 9. 새천년 개발프로젝트: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멘스의 전략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모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자원이나 에너지 경제 또는 교통, 공중위생 등

을 포함하는 공공 기반 시설 등에 기업의 역량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UN의 새천

년 개발 목표 달성에 일조한다.

10. 인권: 인권 존중은 지멘스와 지멘스의 파트너 모두에게 요구된다. 이 지침은 유엔

의 인권일반선언, 인권보장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 UN 글로벌 컴팩트 

원칙, 지멘스 내부적 경영 수행 가이드라인과 같은 내외적 규정 원칙에 따른다.

*자료: Siemens, Sustainability Information 2018.

<표 6>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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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발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압력의 결과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멘스는 ILO와 스스로 마련한 지

멘스 행동규칙(SIMENS Code of Conduct)에 기반 한 직업 건강 및 안전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사들간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지멘스 유로포럼(SIMENS Euro Forum)을 

통해 기업문화, 고용 및 생산, 조직 개발에 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경영

진과 종업원간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노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

조하는 지멘스의 원칙은 엄격한 하청업체 선정기준에서 잘 나타난다. 지멘스

는 납품업체의 근로 조건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여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

는 업체는 공급업체 리스트에서 탈락시킨다. 

지멘스는 주주들의 장기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 사회, 윤리적 원

칙을 지지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윤리적 규범과 법 준수, 환경보전, 인간권리 

존중, 다양한 존중, 인권과 환경법에 충실한 공급업체 선정들을 강조하고 있

다. 지멘스의 하청업체들은 지멘스는 이 행동 규칙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지

멘스는 EU 집행위원회의 통합 제품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제품의 생

산에서부터 수명이 다한 제품의 처리까지 책임지는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한 

환경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원자재 관리, 반품된 제품과 폐품의 재

활용에 대한 대비,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두고 관리한다.10)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적용

유럽은 현대경제가 출발한 공간이며 동시에 기업문화와 기업윤리에 대한 

10) EU에서는 지멘스 전 제품에 EU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규정이 적용되므로 EU 내 버려지는 노키아 제품은 의무

적으로 회수처리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노키아는 유럽이외의 지역에

서도 생명주기에 기반한 환경보존 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시

행된 EU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유 금지 규제인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제품 개발과 협력업체와 공

급업체 등 지멘스와 관련된 모든 기업에 관련 규제 준수를 요구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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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가장 많이 진행된 장소이다. 또한 유럽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대

변되는 미국에 비해 사회민주주의라는 기조 속에서 사회와 기업 간의 관계

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

행되어 왔다. 최초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연구는 산업화와 함께 등

장했다. 초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세기 노동자들의 소요나 사회적 동요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고용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30년대 대공황시기를 거치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

로 떠오르게 되었고 본격적인 논의는 20세기 들어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이후 이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다각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

았고 1990년대 초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투자기관과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대되었다. 

국가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사

회는 기업에게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이외에 추가적으로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시민

단체의 활동과 정보화의 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

킴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

다.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아직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

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

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기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책

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기업의 자선적 책임은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경영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의미한

다. 이 자선적 책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습이다. 

이처럼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정의가 단순한 가치의 개념 정의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ISO 26000 등 국제 사회의 규제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Antošsová, Csikósová, 2015: 733-737). EU와 북미 

중심의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확대적용이 한

국을 비롯한 역외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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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원칙적으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환경

적,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부간 협

의를 요청해왔다.11)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13장)은 노동과 

환경 분야 의무 가운데 하나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8개) 중 아직 비준하지 않

은 4개 협약의 비준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과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 체

결 시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

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

29호, 제105호 협약)에 관한 협약 등 4개는 미비준 상태이다.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5월 ILO 핵심협

약 4개 가운데 3개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EU 

측에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EU는 2019년 7월 4일 한국의 노동 기준에 대

한 오랜 우려를 다루기 위해 패널을 요청했다. 2019년 1월 공식 정부 협의 

후 한-EU FTA 따른 중재 절차의 두 번째 단계 시작되었다. 우선 정부간 회

의가 진행되고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무역과 지속발전 가능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다. 90일간의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EU와 한국, 그

리고 제3국 전문가 6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사안 검토 후 권고를 담은 보고서

를 발간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한-EU FTA 위반 결론을 내리면 한

국은 FTA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 조항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

힐 가능성 존재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11)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

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 협약)에 관한 협약 등 

4개는 미비준 상태이다. EU는 2018년 12월 분쟁해결을 위해 한국과 정부간 협

의 요청하였고, 이후 2019년 4월 EU통상집행위원인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방한하여 한국 정부와 정치권, 노사 단체와 미팅을 진행하였다. 

결국 EU는 2019년 7월 4일 한국의 노동 기준에 대한 오랜 우려를 다루기 

위해 패널을 요청하였다. 2019년 1월 공식 정부 협의 후 한-EU FTA 따른 

중재 절차의 두 번째 단계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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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미비준을 비관세장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 협약 연도 비준국가 한국비준현황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협약 1948 155개국 ×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1949 166개국 ×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강제노동협약 1930 178개국 ×

제105호 강제노동철페 협약 1957 175개국 ×

차별금지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1951 173개국 O(1997.12)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175개국 O(1998.12)

아동노동

금지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1973 171개국 O(1999.1)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186개국 O(2001.3)

*자료: 김근주(2017),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월간 노동리뷰, p. 3.

<표 7>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상황

한편, EU와 베트남은 2019년 6월 30일에 자유무역협정(FTA) 및 투자보호

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해당 협정은 당초 

2017년 비준 후 2018년 초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EU가 베트남에 ILO 노동규

약 가입을 요구하는 등 베트남 노동권 보장 문제로 비준 절차가 지연되어 발

효가 늦춰지고 있다. 베트남은 EU의 16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동남아국가연

합(ASEAN)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거래 파트너이다. 해당 

협정은 EU가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이후 두 번째로 맺은 협정이다.12) 

해당 협정으로 EU는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고 7년

에 걸쳐 99%까지 철폐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EU는 베트남

과의 FTA 체결 조건으로 ‘결사의 자유 보장’ 등 노동 관련 기준에 베트남 국

회 차원에서 보증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EU-베트남 FTA 발효를 위해서는 베

12) EU는 아세안과 당초 지역협정을 추진하다 2009년, 아세안 각국과 양자 무역

협정 추진으로 방향을 돌렸고 이후 2018년 3월, 아세안과 협상 재개할 의사

를 밝혀 양측이 조율 중에 있다.



32 ∙  국제학논총 제30집 

트남 국회가 ILO 8개 핵심 조약 중 3개 조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강제노

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해야만 한다. 이처럼 EU는 사

회적 책임의 확대를 역외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에도 우리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EU

의 공공조달 부문은 EU GDP의 약 14%를 차지한다. 공공조달의 주체인 관

청은 EU에 25만개가 있다. 이들의 조달국은 현재 다양한 공급업체와 하청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급업체 등록 과정에는 환경적(eco-friendly), 윤

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윤리적, 사회적 

기준은 확연히 눈이 띠거나 구입한 상품의 성격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공급

형태를 바꿀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사실상 사회적, 윤리적 구매는 공공기관이 오랫동안 사회정책들을 지원하

기 위하여 사용해 온 전통적인 경제적 도구이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는 FTA의 확산, 무역자유화, 반보호주의(anti-protectionism)에 대한 규정과 

함께 구매 관련 사회적 조항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윤리적 

혹은 사회적 구매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수량화하기도 어렵지만 윤리적 혹

은 사회적 구매에 대한 고려가 비관세장벽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증명해내

기가 쉽지 않다.

Ⅴ. 결론

사회적 책임이란 주로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새로운 기회창출이 사회적 책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기대감

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투

자로 인식하는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소비자들과 단기적 거래관계가 아닌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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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치 중심의 관계를 추구하는 기업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창출이고 납

세를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도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이냐

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도 같다. 즉, 기업의 

이윤창출과 사회적 책임은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

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문제와 함께 국경을 넘어 세계 공통의 화두가 

되었다. 그 결과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ILO의 

다국적기업선언  등 국제기구에 의해 기업 활동 책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졌다. EU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

고 있다. 최근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공공조달 참여

가능 기업의 필수요건으로 결정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

다. 이처럼 EU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장이 아닌 초국적 기구 중심이다. 

이처럼 초국적 기구 중심의 EU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공공재적 성격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규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기회로 보고 있다. 유럽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강조와 이와 관련한 하청기업들의 규정

준수의 의무는 연성권력 확대와 맞닿아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본주의 기업 경영의 본질에서 일시적으로 일탈한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자체가 경영활동의 

본질로 통합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결코 영리성의 포기가 아니며 보

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 이미 양적

으로 세계경제의 상당 수준에 도달한 우리 기업은 자율적이든 강제적 규제

이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도 산업발전

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서 기업

의 사회적 경영과 관련된 규정이 제시되었지만 국제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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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국제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다 할지라도 국제 기준에 준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직도 대다수의 국내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이나 투명

경영과 같은 협의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성과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사정 협

의에 의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 최근 EU

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적용이 유럽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장벽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일환인 고용의 질 이슈와 관련하여 EU의 동향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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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CSR:

Focusing on Cases of the European Union

Lee, Jong-Su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long with environmental issues, has 

become a global topic across borders. As a result, international norms of 

corporate responsibility have been crea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Declar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UN Global Compact, and the OECD Multinational 

Enterprise Guidelines. In recent year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decided whether a company should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as a 

requirement for publicly funded companies. Korean companies, which 

have already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in the global economy, are 

compelled to comply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ether 

autonomous or compulsory. Still, many domestic companies are 

approach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narrow concepts 

such as social contribution and transparent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quality of employment, an important component of social performance, 

is passive. This may not be a simple task that can be accomplished in 

a short time by tripartite consultation. However, governments and 

companies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recent cal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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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fication of the European Union's ILO Convention and the expans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uld translate into non-tariff barriers 

that make it difficult to enter the European public procurement market.

Key wo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 Global Compact,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European Allianc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Non-tariff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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